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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사항

계약번호 F-2023-0567022 계약일자 2023.06.07 전계약번호

보험기간 2023.03.23 24:00 부터   2023.11.15 24:00 까지

계 약 자

계약자 주식회사아이엘와이 (218-87-00596)

주   소 (314-13)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295번길 60

연락처 041-532-1231 E-mail

국내근재

모집자고유번호:{20220420001353} 모집자불완전판매율:{000.00%} (업계평균:{000.03%}) [page 1/1]

증권

대한민국정부

 인지세 100원

종로세무서장

후납승인

2008년 7호 자필서명

조정계수업체 조정계수업체 에스엔유프리시젼(주)(112-81-49514)

피보험자 피보험자 주식회사아이엘와이(218-87-00596)

총보험료   74,400원 납입방법 일시납 납입보험료 74,400원

보장명 보장조건

사용자배상 1인당 보상한도액 WON 200,000,000 1사고당 보상한도액 WON 500,000,000

보장사항

보장대상1

사업장명 삼성전자로지텍 이천 신창고 자동화 설비 도입 MSC120 사외 용역 공

사업장 소재지 (173-43)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73-1번지

사업종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

연간임금/노무비 WON 35,100,000

가입약관

1.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(국내근재) 2.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

3.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

WORDING / 특기사항

에스엔유프리시젼(주) 노무비로 에스엔유프리시젼(주) 근로자 사고시 보상※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체의 근로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

.

보험가입 유의사항 (공통)

이 상품에 대한 최저보험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증권당 20,000원 으로 합니다.

예금자 보호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위 내용은 예금자 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험 안내책자등을 참조하거나

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

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

 - 전화 : 1332                  - 인터넷 : www.fss.or.kr

사고접수,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

 - 전화 : 1588-5656         - 인터넷 : www.hi.co.kr

※본 계약서류는 관계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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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류제공확인서

 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귀중

   계 약 자   :

   계약번호  :

   상 품 명   :

   보험기간  :

   계 약 일   :

   본 업체(본인)는 상기 계약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3조(계약서류의

   제공의무)와 동법 시행령 제22조(계약서류의 제공)와 관련하여 아래의 계약서류를

  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 아        래   -

   가. 청약서

   나. 약관

   다.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(전문금융소비자 제외)

   라. 보험증권

확 인 일  :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월            일

계 약 자 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/서명)

전문금융소비자란?

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

로 보험업법 제2조(정의),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)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1~4조의2

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)에서 정한 국가, 한국은행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, 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

단체보험 계약자, 기업성보험 계약자 등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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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아이엘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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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근재

2023 년 03 월 23 일부터    2023 년 11 월 15 일까지

2023 년 06 월 07 일


